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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편 1장 주택법

5-11페이지

(19) 도시형 생활주택 – 예외1.

예외)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.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m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

(근거 : <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>)

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

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


